
투자신탁의 해지 공고 
 

 

 

가) 해지근거 

 증권투자신탁업법 제 23조 제1항 단서조항,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1호 

 

나) 해지사유 

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1개월간 계속하여 100억원에 미달 

 

다) 해지대상 투자신탁 

     신영오딧세이주식투자신탁LG-1호 

     신영오딧세이주식투자신탁LG-3호 

     신영신종MMF투자신탁4-14호 

 

라) 해지일자 : 2006년 12월 11일 

 

마) 상황금 등의 지급방법 

 수익자 또는 판매회사가 지정하는 방법으로 상환 처리 

 

바)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투자증권 본점 및 영업점에 문의하시기 바랍

니다. 

 

 

 

 

2006년 11월 21일 

 

신영투자신탁운용㈜ 


